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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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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공포한다이에 공포한다이에 공포한다이에 공포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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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2014-5842014-5842014-5842014-584

가.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
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
나.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
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

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가.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 조“ ” ( 2 )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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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, 3 ,
군산시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 조, 41 제2
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규정함 안 제 조( 6 )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 조( 10 )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함 안 제 조( 12 )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함 안 제 조( 13 )
바.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 안 제 조( 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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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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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2014-6262014-6262014-6262014-626

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1.1.1.1.

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2.2.2.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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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3.3.3.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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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4 ( )

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

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. ,

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

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 조 지원내용4 ( )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
생 략1. 4. ( )∼ 현행과 같음1. 4. ( )∼

명절위문금 품명절위문금 품명절위문금 품명절위문금 품5.5.5.5. ㆍㆍㆍㆍ 삭 제삭 제삭 제삭 제< >< >< >< >

생 략6. ( ) 현행과 같음6. ( )

제 조 지원의 신청 생7 ( ) (①ㆍ②

략)

제 조 지원의 신청 현행7 ( ) (①ㆍ②

과 같음)

제 조제 호를 지원할 때에는제 조제 호를 지원할 때에는제 조제 호를 지원할 때에는제 조제 호를 지원할 때에는4 54 54 54 5③③③③

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한 것으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한 것으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한 것으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한 것으

로 본다로 본다로 본다로 본다....

삭 제삭 제삭 제삭 제< >< >< >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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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2014-6272014-6272014-6272014-627

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1.1.1.1.

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2.2.2.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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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3.3.3.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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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ㆍㆍㆍㆍ

제 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2 ( ) ①

원대상자는 조례제 조에 해당3

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

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하여ㆍ ㆍ

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
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

다.

제 조 지원대상자의 범위2 ( ) 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.

생 략1. ( ) 현행과 같음1. ( )

2.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「

칙 제 조에 따른7」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

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150%

재산가액이 만원 이하인8,500

자.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 소득소득소득소득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.

생 략3. ( ) 현행과 같음3. ( )

4.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「

칙 제 조에 따른7」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

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200%

산가액이 만원 이하인 다8,500

음 각목의 경우

4.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 소득소득소득소득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가 사 생 략. . ( )∼ 가 사 현행과 같음. . ( )∼

생 략( )② 현행과 같음( )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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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3 ( ) ①

에 대하여는 각호의 사항에 대

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. ,

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

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

한다.

제 조 지원내용3 ( ) ----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.

생 략1. 4. ( )∼ 현행과 같음1. 4. ( )∼

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명절 위문금품 노인가구5. : ,5. : ,5. : ,5. : ,

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,,,,

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명절위문이 필요한 대상으로

사회복지시설 천원 개인사회복지시설 천원 개인사회복지시설 천원 개인사회복지시설 천원 개인300 ,300 ,300 ,300 ,

천원 범위 내천원 범위 내천원 범위 내천원 범위 내100 .100 .100 .100 .

삭 제삭 제삭 제삭 제< >< >< >< >

생 략6. ( ) 현행과 같음6. ( )

제 조 지원의신청 생 략4 ( ) ( )① 제 조 지원의신청4 ( ) 현행과 같(①

음)

조례제 조제 항에 의거 명절조례제 조제 항에 의거 명절조례제 조제 항에 의거 명절조례제 조제 항에 의거 명절7 37 37 37 3②②②②

위문금 품 지원대상자에 대하위문금 품 지원대상자에 대하위문금 품 지원대상자에 대하위문금 품 지원대상자에 대하ㆍㆍㆍㆍ

여는 읍 면 동장은 별지제여는 읍 면 동장은 별지제여는 읍 면 동장은 별지제여는 읍 면 동장은 별지제[ 2[ 2[ 2[ 2ㆍ ㆍㆍ ㆍㆍ ㆍㆍ ㆍ

호서식 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호서식 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호서식 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호서식 에 의하여 조사 후 시장]]]]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...

삭 제삭 제삭 제삭 제< >< >< >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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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고시 제 호2014 - 38

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( ) ( )

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( ) ( )
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30 32 8
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( )
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군 산 시 장
년 월 일2014 4 4

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1. ( ) ( )

구분구분구분구분
규 모규 모규 모규 모

기 능기 능기 능기 능 연장연장연장연장(m)(m)(m)(m) 기 점기 점기 점기 점 종 점종 점종 점종 점 사용사용사용사용형태형태형태형태 주 요주 요주 요주 요경과지경과지경과지경과지 최 초최 초최 초최 초결정일결정일결정일결정일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등급등급등급등급 류별류별류별류별 번호번호번호번호 폭원폭원폭원폭원(m)(m)(m)(m)
기정 중로 1 66 19~23 집산

도로 877 대1-5 중1-59 일반
도로

미룡
신시가지

군산고210
(96.6.1)

변경 중로 1 66 19~23 집산
도로 877 대1-5 중1-59 일반

도로 선형변경

기정 소로 1 293 10 국지
도로 110 소로1-268 중로1-66 일반

도로
미룡

신시가지
군산고210
(96.6.1)

변경 소로 1 293 10 국지
도로 110 소로1-268 중로1-66 일반

도로 선형변경

기정 소로 2 663 8 국지
도로 158 소로1-272 중로1-66 일반

도로
미룡

신시가지
군산고210
(96.6.1)

변경 소로 2 663 8 국지
도로 158 소로1-272 중로1-66 일반

도로 가각변경

2. 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실음생략 끝( ) ( ) :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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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고시 제 호2014-40

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
문화동 쉘브르아파트부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 점 측량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(4 )
법률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8 .

년 월 일2014 04 04

군 산 시 장

번
호

기준점
번 호

평면직각좌표
(m)

세계측지계

투영
원점

정표고
(m) 소재지 관 측

일자
표지
재질

위도
도 분 초( - - )

평면직각좌표
(m)

경도
도 분 초( - - )
타 원 체 고
(m)

1 52336
X 274785.38 35 58'23" X 375091.73

중부 5.162 문 화 동
916-1

2014.
02.12 철재

Y 172992.74 126 42'05" Y 173064.90

2 52337
X 274788.72 35 58'23" X 375095.11

중부 5.236 문 화 동
917-19

2014.
02.12 철재

Y 173122.68 126 42'10" Y 173194.83

3 52338
X 274719.01 35 58'21" X 375025.41

중부 5.132 문 화 동
548-1

2014.
02.12 철재

Y 173124.17 126 42'10" Y 173196.35

4 52339
X 274721.19 35 58'21" X 375027.52

중부 6.196 문 화 동
604-2

2014.
02.12 철재

Y 172948.75 126 42'03" Y 173020.93
측량성과 보관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: ( 063-454-39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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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호2014-565

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감정평가의뢰 순위 변경공고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 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10

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을

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14. 04. 02

군 산 시 장

근 거□

○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 조10

선정방법 변경공고일부터 시행( )□ ※
세대 미만500○

순위 법 인 명 순번 비 고
1 주 나라감정평가법인( ) 번1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2 주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( )

원 번2 당 초당 초당 초당 초 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( )( )( )( )
3 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( ) 번3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4 주 삼창감정평가법인( ) 번4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5 주 중앙감정평가법인( ) 번5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6 주 태평양감정평가법인( ) 번6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7 주 한국감정원( ) 번7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8 주 경일감정평가법인( ) 번번번번8888 추 가추 가추 가추 가
세대 이상500○

순위 법 인 명 순번 비 고
1 주 경일감정평가법인( ) 번번번번1111 추 가추 가추 가추 가
2 주 한국감정원( ) 번2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3 주 태평양감정평가법인( ) 번3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4 주 중앙감정평가법인( ) 번4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5 주 삼창감정평가법인( ) 번5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6 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( ) 번6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7 주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( ) 번7 당 초당 초당 초당 초 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법인명칭 변경( )( )( )( )
8 주 나라감정평가법인( ) 번8 당 초당 초당 초당 초

기 타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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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세대 미만은 연번 번까지 선정된 바 시행일 이후 번부터 선정500 1 2○
현재 세대 이상은 연번 번까지 선정된 바 시행일 이후 번부터 선정500 2 3○

공 고

군 산 시 장


